
(  단위 : f, )천원

( 27  룬 르 - g2fi ) 뗘요 45

94  년도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( )안 심사보고서

94. 7. 19

내무위원회

1 . 심사경과

. 가  제  출  자 :달서구청장

, 나 : 제출일자 94. 7. 12

. 다 : 회부일자 94. 7. 12

. 라 : 상정일자 94. 7. 18

2.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내역

0  추가취득대상 재산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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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 단위 : D, )천원

t두류 동

경로당활응
달서구두류동
804-125

내당아파트

경로당신축
달서구두류동

486-2
신축

3. ( 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·  재무과장 )민경철

0  지방자치법 35  제 조 1 6 , 제 항제 호  지방재정법 77  제 조  및  동법시행령 8  제 조  규정에 의하여

 공유재산의  취득계획에  대한  의회  의결 요청

0  경로당  부지  및  건물의  동시매입과  아파트  부지내에  경로당을  신축하는등 3  건으로서노인

 들에게  쾌적한  휴식공간  제공  및  경로효친사상을  고취함을  목적으로  하며  변경 내용은

 첫째:  진천동 831-5  번지  대지2120,  건물 188.280  를  매입하여 3  월배 동  경로당으로활용코

 자하는  것으로  진천동 83D  번지  일대는  단독택지지구로 2  월배 동과 3  월배 동 경계지역으

 로  노령인구는 100  여명  정도이나  인근에  경로당이 1  개소도  없으며 Itn  정도 떨어진

 월진경로당을  이용하고  있으나  차량통행이  빈번한  큰  도로를  건너야  하는  위헝이 있

 으며  또한  월진경로당  회원수 100  여명에  수용능력도 100  여명으로  이용에  분족함이 많

.음

 둘째· 1  두류 퐁의  경로당  시설은  두류동1213  번지에  위치한  동사무소옆  소공원부지에1개소

 가  있으나  시설이  낡고  협소하며  관내  전  노인을  수용하기에는  절대적으로수용능력

 이  부족하고  지역적  안배차원에서  인구밀집지역인  이곳에  경로당1  개슬를  더 마련코

 자  두류동 804-125 , 번지  대지 2610,  건물 138.01  군를  동시  매입코자 .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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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째 : 3  두류 동  내당아파트내  경로당은 1980  년에  건립된 fl  블럭스 트  건물로 , 천정누수  벽 파

 손등  시설이  극히  낡은  사설  경로당으로  활용하기에는  부적합한 , 실정임 이지역은

 여건상  주택밀집지역으로  경로당  신축이  가능한  저정  나대지선정이  어렵기에 내당아

 파트내  부지  두류동 486-2  번지에  건물 165  푼를  신축하여  노인  인구의  여가 활용공간

 으로  마련코자 .함

4.  전문위원  검토보고 (  요지 전문위원 ,)백창기

 본 ( ) 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은 3 , 월배 동 1 , 두류 동 3  두류 동의  경로당  물건매입  및 건둘신축

 에  대한 .의결사항임

 첫째 : 3  월배 동  경로당  설립에  대하여는  위치적으로  볼때  진천동 830  번지  일대와 2월배 동과

 경계지역으로  노인들이 100  여명  정도  거주하고  있는 , 실정이며  기존  경로당과의 거리는

Ih  정도  떨어져  있으므로  노인들이  여가  선용할  휴식공간이  없는  실정인  바  진천동 831

-5  번지  물건을  매입하여  경로당으로  활용코자함은  타당하다고 .사료됨

 둘째 : 1  두류 동  경로당을  설립코자하는  주변  여건은  인구  밀집지역으로서 1  두류 동  전체 노인

 인구 470  명  중 32%  를  차지하는 150  명  정도  거주하고 , 있으며  기존  정로당과의 거리는

500n  정도  떨어져  있으므로  노인들이  여가선용할  장소가  없는  실정인  바  두류동 804-

125 fl 번  물건을  매입하여  노인들의  휴식공간인  경로당으로  활용코자합은  타당하다고 사

 료됩 .

 셋째 : 3  두류 동  경로당  건립지는  현재  내당아파트내 1980  년에  건립된  경로당으로서 블럭스레트

 건물로  시설이  낡고  노후하여  우천시에  비가  새고  벽이  파손되어  사실상 경로당으로

 활용할  수  없는 , 실정이고  주택밀집지역으로서 3  두류 동  전곤  노인  인구 630  명중 32%를

 차지하는 200  명  정도  거주하고 , 있으며  기존  경로당과의  거리는 600m  정도  떨어져 있

 으므로  현  경로당  건물을  철거하고  철거한  부지에  경로당을  신축하여  노인들의 휴식공

 간을  제공코자함은  타당하다고 .사료됩

-75-



48 ( 27  툰 르 -3f2  ◎ )뗘료

-70-

5. 토론요지

0  중장기  지방재정계획의  투자  우선  순위와  무관하게  사업집행이  이루어지는  사례가 많으며

 특별교부금사업  명목으로  상부에서  지시되어  특정지역에  특정사업을  하게  함으로서 달서발

 전 5  개년계획  추진과  무관하게  집혀되는  불합리한  제도적인  모순이  있으므로 사회복지분야

) 시설투자는  기  제정된  사회복지위원회  설치조례에  근거하여  추진함이  마땅하다고 .판단됨

(  이재 - )영위 일

0  기존  관리계획중  대지까지  승인  확보된  지역의  경로당  신축은  미루고  또  다른  지역에 새로

 이  대지  믹  건물매입취득  승인을  요청한  점은  사리에  맞지  않으므로  재고되어야  할 .것임

( )류광현위원

0 3  두론 동의  내당아파트내 .  경로당 건물신축계획은  공운지분  소유자들의  사전동의를 득하여

 시행에  문제점이  없도록  집행에  만전을  기할 . 것 ( )류병노위원

-  전체  공유지분  소유자들의  승락동의를  받아  사업시행에  차질이  없도록 . 하였음 (  가정복지 11.

 과장 )손문숙

0  경로당  등  복지시설은  건림에만  치중하지  말고  사후관리에도  내실을  기하여  운영이 부실화

 되는  사례가  없도록 . 바람 ( )한정수위원

 동  계획변경안은  예산편성후  사후  승인을  요청한  것으로  구의회의  위상을  무시하는 일면이

 있다고  볼  수 , 있으며  이러한  사례가  반복되고  있으므로  부결토록함이  타당하다고 생각하

, 며  앞으로는 ( ) 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이  정상적인  절차와  방법에  따라  제출되어야  할 .것임

(  우승기 )러원장

6.  수정안  요지 :먼옳

7 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 반대 : .없음



8. 54  년도 ( )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승인내역

0  추가취득대상 재산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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